
2020년 제11회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 [1호 안건: 원당동 검단신도시 C10-1-3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]

운영기관 인천광역시서구청 심의일자 2020. 11. 30.

건축종별 [○] 신축,     [  ] 증축,     [  ] 대수선,     [  ] 기타

건 축 주 성명(법인명) ○○○○개발㈜

대지현황

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지구

지    번 C10-1-3 관련지번

대지면적 1,273 ㎡ 용도지역(지구,구역) 일반상업지역

건축물현황

건축면적 890.3 ㎡ 건폐율 69.94 % 층수  지하: 3층 / 지상: 8층

주 용 도
운동시설 및

근린생활시설
구 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동수  1동

최고높이 36.9 m 용적률 499.59 % 연면적 합계 9,684.294 ㎡

심의내용

구  분 주요 심의결과

(건축계획)분야

○ 지상1층 장애인 출입 가능한 경사로 단면(기울기) 검토 요함(법

적 사항일 경우 건축허가 시 반영 바람)

○ 실외기 설치를 위한 처마돌출 부분에 대한 출입문 설치 요함

(경관계획)분야

○ 북측에 설치하는 좁은 옥상 테라스 환경이 주 도로 가로 환경에 

저해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Design 요소(데코레이션 또

는 야간 조명 등) 활용하여 정리 요함

○ 1층 주출입구 부분은 층간 구간에 가로바 설치 및 채도 상향 조

절하는 등 일부 수정 요함

○ 기준층(4~7층) 좌측 코너와 배면코너의 연결부분은 격자형태로 

조정하여 처리할 것

(기    타)분야

○ 변경된 투시도와 같이 각 층 평면도 수정 요함(투시도 상 측면이 

커튼월로 되어 있어 기둥이 후퇴되어 설치되어야 함)

○ 사전검토 의견의 조치계획 및 건축위원회의 제시조건에 대하여 

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할 것

심의결과

[  ] 원안 의결    [○] 조건부 의결    [  ] 재검토 의결    [  ] 부결

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

  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

  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

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

  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

  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

          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
